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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③ 1. 사업신청자별로 토지매입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5건, 임대

료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2건까지 의뢰할 수 있다.

 ③ 1. 사업신청자별로 토지매입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10건, 임대

료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2건까지 의뢰할 수 있다.

토지매입가 탁감 가능 건수 변경

5건 → 1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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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입상한금액 또는 토지주 요구 금액과 정식

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이 5% 미만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지분참여 없이 초과

금액을 부담하는 등 리츠와 민간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

로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 여부의 판단

은 리츠의 이사회, 주총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.

⑦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입상한금액 또는 토지주 요구 금액과 정식

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이 10% 미만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지분참여 없이 초

과금액을 부담하는 등 리츠와 민간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

으로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 여부의 판

단은 리츠의 이사회, 주총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.

감평가 및 매입상한가 대비 차액 비율 변경

5% →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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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저적정성 평가표
별첨 미제공 별첨자료로 제공 미제공되었던 입지적정성평가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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